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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을 위한 신규 절차 및 규정     
 

고용부(Ministry of Manpower)는 외국인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하기의 규정을 신규로 

발표하였습니다: 

- 규정 No. 10 of 2018 (2018 년 7 월 11 일) : 외국인 고용자의 활용; 

- Circular Letter No. 3 of 2018 (2018 년 8 월 1 일) : 외국인 고용자 활용을 위한 라이센싱 서비스의 

이전, 동 규정은 외국인 고용자의 활용에 대한 대통령령 No. 20 of 2018 의 시행규정으로 제정됨. 
 

대통령령 No. 20 of 2018 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내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work and stay permit 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규정되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고용부 신규 규정 및 Circular Letter 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을 위하여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과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신규 신청 절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주요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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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절차 
 

work and stay permit 신청 절차는 고용부 및 이민국(Immigration)에서 통합하여 사용하는 TK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분적으로는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OSS 시스템은 2018 년도 정부령 No.24 of 2018 에 의하여 신규로 런칭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신규 신청 절차에 따르면,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주에 승인(일반적으로 IMTA)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동 

승인은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계획 승인(Expatriate Manpower Plan Approval, RPTKA)을 득하는 시점에  

“Notification of Foreign Worker”을 고용주가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RPTKA 승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규정에서도 

RPTKA 승인 및 Notification of Foreign Worker 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회사의 디렉터 또는 

감사(commissioner) 지위를 가지며,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지분율(소유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추가적으로 고용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서의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발부될 예정입니다. 
 

2. 보험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외국인이 6 개월 이상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근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BPJS 의 National Social Security 프로그램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규 규정에서는 6 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외국인이 6 개월 이내로 인도네시아에서 근속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험회사는 글로벌 보험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사업소를 두는 

경우 글로벌 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Tax ID 등록 
 

인도네시아에서 6 개월 이상 근속하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개인 Tax ID 번호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동 요구사항의 준수는 고용부, 이민국 및 관할 세무서에서 긴밀히 정보교환을 통하여 향후에 

모니터링 될 예정입니다. 
 

4. 복수의 포지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규정에서도 외국인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 외국인이 디렉터 또는 감사로 고용되는 경우(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음); 또는 

b. 외국인이 교육, vocational 트레이닝 섹터, 디지털 이코노미 섹터, 또는 특정 오일 및 가스 섹터에서 

근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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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계약 
 

고용주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하여 특정 기간 동안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고용자의 

계약서와 프로젝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프로젝트 계약서는 work permit 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외국인 고용자의 work permit 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6.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자를 위하여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 트레이닝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work permit 신청의 일시 지연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무사항의 준수와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기 위하여는, 자격이 있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을 통하여 외국인 고용자가 인도네시아어 트레이닝을 완료하였다는 자격증을 발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7. 로컬 카운터 파트의 교육 및 트레이닝 
 

고용주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로컬 카운터파트를 외국인 고용자에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자는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로컬카운터파트에게 제공하여야 하여, 동 사항은 향후에 외국인 

고용자를 로컬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고용부는 ‘on the job’트레이닝을 동 의무사항의 준수의 일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은 로컬 카운트파트가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트레이닝을 받는 옵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 비거주 디렉터 
 

기존 규정과 달리, 신규규정은 비거주 디렉터 및 비거주 감사와 관련하여 work permit 을 면제하는 규정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신규규정이 고용주가 반드시 비거자 디렉터 및 비거주 감사에 대하여 

RPTKA 와 Notification of Foreign Workers 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거주 디렉터 또는 비거주 감사가 회사의 업무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 동 

외국인에 대하여 RPTKA 및 Notification of Foreign Wokers 의 이행여부를 요청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동 신규 규정과 관련하여 귀사의 비지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PwC 의 Global Mobility 서비스팀 또는 한국데스크(KBD)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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